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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다9178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김천시 혁신8로 77

송달장소  구미시 구미중앙로 350-28 (구미지사)

대표자 사장 김학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1, 2, 3, 12, 13, 14, 15, 16, 17, 18, 19, 24, 25, 26, 27, 36, 

37, 38, 39,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9, 60, 61, 67, 68, 69, 70, 71, 72, 73, 74, 82, 83, 84, 85, 90, 

91, 92, 93, 94,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4, 115, 120, 121, 122, 123,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56, 157, 158, 159, 160, 182, 

183, 184, 185, 194, 195, 196, 197, 198,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32, 233, 23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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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8, 289, 290, 291,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17, 318, 319, 320, 331, 332, 333,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4, 365, 366, 367, 376, 37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

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

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

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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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

결 참조).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

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

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은 반면, 자동차 교통망의 중

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당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의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법상 기준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행정에서 정책목표

로 설정된 기준인 점(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참조), 위 환경기준

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의 종류와 등급, 차로의 수, 도로와 주거의 선

후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

을 뿐이어서 모든 상황의 도로에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

기 어려운 점, 2층 이상의 건물에 미치는 도로교통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호)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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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에 의해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로변 지역의 소음

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

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른바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

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

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

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

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방지

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65데시벨

(dB), 야간(22:00~06:00) 55데시벨(dB)인 점, 통상적으로 소음도가 40데시벨(dB)이 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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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50데시벨(dB)이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

며, 60데시벨(dB)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데시벨(dB)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신집중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점, 제1심 감정인이 2009. 11.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이 사건 아파

트 101동의 7층 이상 거주 세대, 102동의 5층 이상 거주 세대의 소음도는 주간 실외소

음도 71.2데시벨(dB)~72.2데시벨(dB), 야간 실외소음도 70.2데시벨(dB)~71.6데시벨(dB)

로 위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완료 전에 이

미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신

축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확장공사 완료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상황

을 예상한 방음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방음대

책 이행의무의 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는 실외소음도 65데시벨(dB)이라고 판단한 후, 

원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로부터 피고들에게 도달되는 소음을 '참을 한도' 내로 저감시

킬 방음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고속도로는 이미 1970. 7.경 왕복 4차로

로 개설된 도로로 1998. 3.경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확장공사구간 지정결정’

이 고시되었는데, 그 후인 1998. 5. 6.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구미도량2지구 택지개

발사업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9. 7. 30.부터 2004. 12. 31.까지 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된 점, ②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1998. 4.경부터 2003. 12.경까지 시

행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거의 완성되었을 무렵인 2003. 10.

경 착공되어 2005. 12.경에야 준공된 점, ③ 도시화⋅산업화 및 이로 인한 주거의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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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인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특정 장소에 거주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거주자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쾌적

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익은 원칙적으로 그가 거주를 시작한 때 그 장소에

서의 소음도를 기초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사건 고속도로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이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로폰을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부터 0.5~1m 돌출시켜 이 사건 고속도로 방향으로 설치하여 측정한 소음도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외소음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방음대책 이행의무를 인정하였

으나, 피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의 7층 이상 세대, 102동의 5층 이상 

세대에서 위 실외소음도를 피고들이 일상생활을 주로 하는 지점의 소음도로 보기는 어

렵고, 피고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⑤ 공동주택에 거주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익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고속도로는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체 국민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신하여 

고속국도를 관리하는 주체인 원고로서는 동등한 피해상황에 있는 국민 전체를 기준으

로 도로소음 방지조치의 내용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방지조치도 기술적⋅

경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가 

허용될 경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받게 될 영향을 비교⋅교량해야 함에도, 원심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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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부담해야 할 방음대책 이행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

의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피고들과 이 사건 고속도로의 이용자들에게 미칠 이익⋅불이

익에 대한 비교⋅교량을 행하지 아니한 결과, 원심이 인정한 65데시벨(dB) 이하 소음

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나 공사가 필요한지, 그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어떠한지,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에서 원심 판시

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방음대책 

이행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방음

대책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속도

로의 특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소송당사자들과 도로이용자들이 받게 될 이익⋅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65데시벨

(dB) 이상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의 판단에는 도로의 소음으로 말미암은 생활방해에서 '참을 한도' 및 그 생활방해를 원

인으로 하는 방지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덧붙여, 원심은 이 사건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

방 또는 배제를 명하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채 원고가 그 방음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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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환송후 원심으로서는 그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 

후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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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피 고 명 단: 생략


